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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 시

◦ 여수시  고시 제2022-22호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고시 1

공  고

◦ 여수시  공고 제2022-163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3

◦ 여수시  공고 제2022-175호 공인 폐기 공고(여수시 공고 제 2022-175호) 4

기  타

회

람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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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22 - 22호

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ㆍ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

제25조,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ㆍ변경ㆍ폐지한 도로명

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1. 14.

여  수  시  장 

○ 도로명주소(부여ㆍ변경ㆍ폐지) 내용

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
도로명주소
고 시 일

(효력발생일)

도 로 명
고 시 일

도 로 명
부여사유

이동
사유 비고

별 지 기 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(☎061-659-3355～3358)에 문의 또는

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

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

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

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

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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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 2022-163호

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

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

번호

연장
허가
번호

양식업의 

종류

(양식방법)

면적

(ha)

양식장

위치
면허기간

연장허가

기    간

수산자원
조성금
(천원)

양 식 업 권 자
비고

주   소 성  명

11307
2022-

01

패규

양식업

(바닥식)

5.0
화정

여자

2012.02.18.

2022.02.17.

2022.02.18.

2032.02.17.
-

순천시 왕궁길 79, 

**동 **호 

(현대아파트)

조**

외1

 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 끝.

2022.    01.   14.

여    수    시   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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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공고 제2022-호

공인 폐기 공고

여수시 공인 조례 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. 14.

여    수    시    장

1. 폐 기 일 : 2018. 5. 4.

2. 폐기사유 : 공인마멸로 인한 교체 

3. 폐기공고 지연 사유  

- 2018. 5. 4. 사용 종료 되었으나, 부서에서 실물 미인계로 폐기공고 누락됨

4. 폐기내역

구분

(관리번호)
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등록사유

폐기(396) 충무동계인 충무동
마멸로 인한 

신규 제작 


